40 페이지
제139권, 특별 세션 266D	정부 공보	불기 2565년(서기 2022년) 11월 11일

화장품 위원회 공고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화장품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하여(제4호)
불기 2565년(서기 2022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22조 2항(3)(c) 및 3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 화장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불기 2562년(서기 2019년) 2월 7일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한 화장품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대한 화장품 위원회의 공고에 첨부된 목록의 30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번호
	자외선 차단제의 명칭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

	
	화학 명칭
/ 기타 명칭
	일반 성분 용어집의 명칭
	CAS 번호
	

	30
	2-에톡시에틸(2Z)-2-시아노-2-[3-(3-메톡시프로필아미노) 시클로헥스-2-엔-1-일리덴]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2Z)-2-cyano- 2- [3-(3-methoxy propylamino) cyclohex-2-en-1- ylidene]acetate
	Methoxypropylamino Cyclohexenylidene Ethoxyethylcyanoacetate
	1419401-88-9
	-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햇빛으로 인한 피해 위험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준수하기 바랍니다.
- 사용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하시오.



제2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불기 2563년(서기 2020년) 3월 9일 공고
통차이 케라티핫타야콘
공중보건부 차관보
보건 서비스 지원임무그룹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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